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 법적 근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

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11.>

[시행일 : 2019. 12. 12.] 제3조

○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

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적용 대상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별표9 참조)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받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3. 적용 원칙

○ 동 인건비 지급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기본급 및 수당 기준 등은 개별 시

설유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별도로 마련 가능

- 호봉제 미적용 등 인건비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시설의 경우는 종사자 수,

이용자 수 등 시설의 규모에 따라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시설별‧지자체별 개별지침에 명시하여 적용 가능

○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

→ 법정근로시간 과다 초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 등’ 미지급 등에 따

른 노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종사자 보수 수준 관리

- 지방자치단체는 월별로 종사자의 정확한 기본급 및 수당을 파악하고, 시설에서

종사자 입·퇴사 보고 등을 위해 사용 중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내 급여 및

회계 기능사용 조치 후 확인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인사회계’ → ‘급여관리’ → ‘급여현황’ → ‘급여대장’ 기능을 활용

하고 상세 매뉴얼은 시스템 홈페이지(www.ssis.go.kr) 참조

4. 기타 사항

○ 보수 인상 및 보수체계 변경

- 본 기준은 권고 기준이므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별 시설 담당부서

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참고하여 기준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

○ 보수 기준 적용 직위의 분류 (예시 참조)

- 시설 관련 개별법령이 정한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의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종사자 직위를 분류함

- 시설별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에서 직위별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종사자의 직위 분류 및 보수 등을 정할 경우 그에 따름



- 직위의 분류에 있어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등은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직위이며, 개별법령상 생활복지사 등 자격은 해당 법령에

의해서만 인정

예시 아동복지시설의 직업훈련교사는 직위의 분류에 있어 생활복지사에 해당

하나 ｢아동복지법｣상의 생활복지사에는 해당하지 않음

→ ｢아동복지법｣상 생활복지사는 ①사회복지사 2급자격 이상 소지자,

②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사 자격 소지자, ③보육교사 1급

자격소지자만이 가능

(직위분류 예시 : 생활시설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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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붙임 2.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권고기준 (별표1~9)



202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보수지급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

법｣ 등 개별 법령의거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권장함으로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기본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

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직종”이라 함은 직무의 전문성 및 성격에 따라 사회복지직(장애인복지관은 이하 “일반직”이라 한다.),

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 등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5. “직위”이라 함은 1명의 종사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6.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7. “승진”이라 함은 현재의 직급 또는 직책 보다 상위의 직급 또는 직책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8.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9.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는 이 기준을 따른다. 단, 별도의 인건비 지급기준 등을

적용받는 종사자는 해당 기준에 의한다.

제2장 기 본 급

제4조(기본급)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월 기본급은 별표1부터 별표4까지의 기본급 권고 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지방자치단

체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의 월 기본급 중 별표1부터 별표4까지의 기준표에 규정된 최고 호봉을 초과

하는 경우는 최고 호봉을 적용하고, 당해연도 직위별·호봉별 인상분은 포함하여 지급한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급 외에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최고

호봉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및 운영법인 등은 자체부담에 의거 별도로 추가액을 확보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호봉 획정 및 승급

제5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임용권자가 시행하고, 사회복지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재직 관련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경력) 대상 경력은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유사경력, 군복무근무경력 등을 말하며, 경력인정의

범위 및 환산율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호봉의 획정 및 승급과 각 시설 유형별 개별지침을

참조하여 준용한다.

제7조(초임호봉의 획정 및 경력년수 산정)

1. 종사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제6조에 정하여진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별 근무기간 1년을

각각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정한다.

3.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을 때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한다.

제8조(승급 및 승진)

1. 호봉 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호봉 승급 산정일 기준,

제7조 제3호에 따른 잔여기간을 포함하여 승급에 필요한 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는 승급한다.

2. 승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직의 경우는 <별표6>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따라, 사회복지직

외의 직종은 <별표7>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따라, 기관장의 인사권에 의하여 승진한다. 단, 장

애인복지관 일반직(기능직, 고용직 제외)의 승진 최소소요연한은 개별지침 등 별도기준을 적용한다.

3. 사회복지직의 선임사회복지사로의 승진 및 사회복지직 외 직종의 3급으로의 승진(단, 의료직의 경우

최초 3급을 부여받은 자의 2급 승진 포함)에 필요한 최소 소요 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승진을 적

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

4. 승진에 필요한 “직위 및 직급별 최소 소요연한”이라함은 사회복지직 및 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

타 직종 등 모든 직종에 적용되고,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동일 유형의 시설 또는

동일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적용한다. 이 때 동일 유형이란 <별표9>의 세부 종류에 표기된 시설의

세부 유형을 의미한다.

제9조(승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

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정직：18월, 감봉：12월, 근신 또는 견책：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4장 보수의 지급

제10조(보수의 지급방법)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지급하되, 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보수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종사자 급여 및 회계 관리를 이용하여 인건비 지급 항목 및 재원별로

급여 대장 및 급여명세서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11조(보수계산)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채용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운영법인에서 따로 정하는 날에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장 수 당

제13조(수당의 지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수당은 <별표8>의 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다.

1. (명절휴가비) 재직 중인 종사자에게 매년 명절(설, 추석)이 속하는 달에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휴가

비로 지급한다.

2.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월 2만원(배우자 4만원, 첫째자녀 5만원, 둘째자녀 8만원, 셋째 이후 자녀 12

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하되, 자녀의 경우에는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3.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 따라 가산 지급한다.

가. (연장근로 수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야간근로 수당)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휴일근로 수당)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수당 이외에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수행사업과 운영의 특수성

을 감안하여 운영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자체부담 또는 정부보조금으로 별도의

수당규정을 신설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퇴직금

제14조(퇴직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제7장 유급병가

제15조(유급병가)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운영법인·시설 등의 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유급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자율

적으로 정하는 범위’는 최소 연 30일 이상이 될 것을 권고한다.

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나. 감염병에 걸려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2025년 12월을 기준으로 지자체·시설별로 운영중인 유급병가제도가 있는 경우, 본 조항을 이

유로 유급병가의 기간·조건 등을 종사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도록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지자체·시설별 개별 지침 등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16조(종사자 처우수준 향상)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수준이 2025년에 비해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



별표 1. 2026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단위: 원/월)

직위

(호봉)

생활시설 원장 - 사무국장 과장, 
생활복지사 선임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 관리직 기능직

(사회,노인) 이용시설_사회복지직 관장 - 부장 과장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 - -
(장애인)이용시설_일반직 관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 -

1호봉 2,980,600 2,814,200 2,683,200 2,477,200 2,360,100 2,281,800 2,232,300 2,225,400 2,197,000
2호봉 3,082,400 2,906,400 2,769,600 2,538,600 2,416,400 2,324,300 2,296,400 2,264,500 2,222,100
3호봉 3,186,800 3,011,200 2,870,500 2,606,200 2,485,000 2,366,500 2,335,000 2,308,600 2,261,100
4호봉 3,305,300 3,113,700 2,973,900 2,712,200 2,553,200 2,411,500 2,380,400 2,351,200 2,302,700
5호봉 3,440,900 3,230,900 3,095,900 2,824,500 2,621,900 2,475,400 2,439,000 2,399,600 2,343,500
6호봉 3,582,800 3,358,400 3,221,100 2,940,500 2,717,800 2,538,700 2,509,400 2,440,300 2,396,200
7호봉 3,724,600 3,485,400 3,345,900 3,061,500 2,815,600 2,633,500 2,606,600 2,524,700 2,435,800
8호봉 3,871,200 3,631,900 3,489,100 3,183,000 2,918,600 2,737,600 2,702,000 2,615,600 2,500,200
9호봉 4,018,900 3,778,400 3,637,600 3,301,000 3,037,600 2,835,500 2,782,200 2,689,400 2,579,300
10호봉 4,159,300 3,921,300 3,778,200 3,426,800 3,137,400 2,921,200 2,870,900 2,783,500 2,667,700
11호봉 4,310,200 4,051,900 3,915,700 3,542,900 3,237,200 2,997,200 2,940,100 2,851,500 2,736,000
12호봉 4,437,500 4,170,300 4,027,400 3,647,900 3,326,300 3,062,600 3,009,300 2,928,400 2,802,700
13호봉 4,556,000 4,275,500 4,132,400 3,739,600 3,401,300 3,125,400 3,063,800 2,996,600 2,872,800
14호봉 4,652,800 4,374,200 4,231,300 3,828,600 3,482,900 3,189,500 3,112,300 3,035,600 2,925,900
15호봉 4,750,300 4,468,200 4,326,700 3,914,000 3,561,300 3,255,800 3,171,500 3,070,000 2,972,100
16호봉 4,842,600 4,558,300 4,402,200 3,994,600 3,636,700 3,328,000 3,226,400 3,129,800 3,018,100
17호봉 4,929,200 4,634,500 4,481,600 4,071,400 3,707,600 3,399,600 3,278,900 3,188,400 3,076,100
18호봉 5,011,100 4,712,700 4,561,200 4,146,100 3,775,900 3,467,900 3,341,200 3,246,900 3,132,500
19호봉 5,087,700 4,787,300 4,632,100 4,212,000 3,839,400 3,529,400 3,402,400 3,296,500 3,192,200
20호봉 5,156,000 4,858,100 4,700,700 4,277,800 3,901,200 3,589,300 3,464,100 3,344,300 3,242,500
21호봉 5,223,300 4,921,800 4,767,900 4,338,700 3,964,000 3,643,100 3,519,000 3,401,500 3,299,100
22호봉 5,287,900 4,981,600 4,829,900 4,397,700 4,018,500 3,697,400 3,568,800 3,466,200 3,364,200
23호봉 5,348,200 5,041,500 4,888,800 4,453,600 4,070,900 3,747,100 3,626,000 3,533,200 3,428,600
24호봉 5,404,900 5,098,900 4,943,900 4,502,900 4,121,000 3,796,000 3,674,500 3,595,400 3,492,000
25호봉 5,460,400 5,151,500 4,998,800 4,551,900 4,174,400 3,842,500 3,725,400 3,652,800 3,555,900
26호봉 5,505,800 5,202,700 5,046,700 4,599,700 4,221,600 3,885,100 3,770,900 3,703,100 3,615,100
27호봉 5,552,100 5,246,800 5,091,700 4,640,000 4,260,000 3,921,800 3,807,600 3,752,400 3,664,400
28호봉 5,592,400 5,281,200 5,132,200 4,680,800 4,300,400 3,957,900 3,833,000 3,786,500 3,701,100
29호봉 5,623,300 5,313,200 5,166,100 4,718,300 4,337,900 3,992,800 3,853,700 3,824,700 3,739,500
30호봉 5,649,300 5,346,400 5,202,100 4,753,400 4,371,900 4,025,800 3,874,600 3,848,100 3,773,500
31호봉 - 5,359,900 5,235,300 4,785,000 4,405,000 4,057,900 3,898,000 3,887,700 3,799,800

※ 생활시설의 관리직(관리인, 경비원 등), 기능직(조리원, 위생원 등), ※ 촉탁의사 기본급 권고 기준 : 3,266,700원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1, 2급 및 각 개별법령 등에서 관장, 부장, 과장 등의 자격을 인정한 자

※ 이용시설의 사회복지직, 일반직 외 직종은 별표2.~별표5. 적용



별표 2. 2026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의료직)
(단위: 원/월)

직위
(호봉)

1급 2급 3급 4급

1호봉 2,395,400 2,346,100 2,297,300 2,240,300

2호봉 2,451,700 2,392,100 2,342,900 2,296,600

3호봉 2,520,500 2,450,600 2,391,000 2,339,000

4호봉 2,616,800 2,517,300 2,449,600 2,390,000

5호봉 2,718,100 2,615,800 2,515,100 2,448,500

6호봉 2,804,300 2,717,000 2,613,600 2,513,000

7호봉 2,909,400 2,803,100 2,714,900 2,612,600

8호봉 3,011,300 2,900,300 2,792,600 2,712,800

9호봉 3,133,600 2,969,400 2,881,900 2,788,500

10호봉 3,216,600 3,049,700 2,954,400 2,879,400

11호봉 3,332,200 3,100,700 3,035,100 2,947,000

12호봉 3,426,500 3,188,600 3,082,100 3,018,700

13호봉 3,494,800 3,269,000 3,162,200 3,070,100

14호봉 3,557,000 3,347,000 3,238,500 3,120,600

15호봉 3,613,200 3,408,100 3,294,600 3,177,400

16호봉 3,668,300 3,469,200 3,352,300 3,233,500

17호봉 3,730,500 3,527,800 3,406,000 3,284,900

18호봉 3,790,500 3,588,900 3,459,800 3,361,200

19호봉 3,853,900 3,647,400 3,518,300 3,426,000

20호봉 3,911,300 3,706,000 3,575,900 3,492,500

21호봉 3,971,300 3,765,900 3,631,900 3,551,400

22호봉 4,030,100 3,829,300 3,691,600 3,577,100

23호봉 4,087,400 3,882,200 3,750,300 3,636,300

24호봉 4,143,700 3,939,600 3,806,600 3,693,100

25호봉 4,198,700 3,992,300 3,862,700 3,740,600

26호봉 4,254,800 4,042,200 3,915,400 3,770,900

27호봉 4,291,800 4,087,600 3,965,300 3,813,400

28호봉 4,331,900 4,117,100 4,006,700 3,851,700

29호봉 4,369,300 4,132,500 4,026,900 3,862,900

30호봉 4,411,700 4,159,200 4,053,200 3,887,300

※ 의료직 : 간호사, 간호조무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영양사 등

※ 최초 직급 부여 :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특수교사, 영양사 → 3급 / 간호조무사 → 4급



별표 3. 2026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사무직)

(단위: 원/월)

직위
(호봉)

1급 2급 3급 4급

1호봉 2,388,000 2,339,300 2,298,500 2,232,300

2호봉 2,446,800 2,386,100 2,337,100 2,296,400

3호봉 2,517,400 2,444,800 2,384,000 2,335,000

4호봉 2,614,100 2,515,400 2,442,300 2,380,400

5호봉 2,709,800 2,612,500 2,512,800 2,439,000

6호봉 2,790,300 2,707,600 2,610,100 2,509,400

7호봉 2,878,600 2,788,100 2,705,300 2,606,600

8호봉 2,947,800 2,877,000 2,786,000 2,702,000

9호봉 3,033,000 2,945,900 2,875,000 2,782,200

10호봉 3,136,200 3,015,000 2,943,900 2,870,900

11호봉 3,225,000 3,069,500 3,012,900 2,940,100

12호봉 3,309,400 3,121,400 3,067,100 3,009,300

13호봉 3,377,700 3,209,300 3,114,100 3,063,800

14호봉 3,442,400 3,281,100 3,187,800 3,112,300

15호봉 3,498,600 3,345,900 3,245,900 3,171,500

16호봉 3,567,000 3,406,000 3,296,000 3,226,400

17호봉 3,626,700 3,464,300 3,350,800 3,278,900

18호봉 3,681,900 3,521,800 3,413,300 3,341,200

19호봉 3,741,600 3,584,300 3,467,800 3,402,400

20호봉 3,797,700 3,644,500 3,526,900 3,464,100

21호봉 3,857,700 3,700,500 3,585,400 3,519,000

22호봉 3,915,000 3,749,100 3,642,300 3,568,800

23호봉 3,976,200 3,807,700 3,695,100 3,626,000

24호봉 4,032,400 3,865,100 3,747,900 3,674,500

25호봉 4,086,200 3,919,000 3,804,100 3,725,400

26호봉 4,138,800 3,969,100 3,856,700 3,770,900

27호봉 4,194,900 4,010,600 3,909,500 3,807,600

28호봉 4,240,100 4,050,700 3,953,300 3,833,000

29호봉 4,289,300 4,066,400 3,974,700 3,853,700

30호봉 4,331,300 4,099,900 3,999,900 3,874,600

31호봉 4,380,400 4,135,800 4,031,500 3,898,000

※ 사무직 : 서무, 경리, 전산담당



별표 4. 2026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관리직)
(단위: 원/월)

직위
(호봉)

1급 2급 3급 4급

1호봉 2,312,700 2,266,900 2,225,400 2,197,000

2호봉 2,355,600 2,310,800 2,264,500 2,222,100

3호봉 2,404,100 2,353,700 2,308,600 2,261,100

4호봉 2,444,300 2,402,200 2,351,200 2,302,700

5호봉 2,529,200 2,442,600 2,399,600 2,343,500

6호봉 2,619,800 2,527,100 2,440,300 2,396,200

7호봉 2,693,000 2,617,700 2,524,700 2,435,800

8호봉 2,793,000 2,691,600 2,615,600 2,500,200

9호봉 2,892,400 2,785,400 2,689,400 2,579,300

10호봉 2,999,900 2,853,400 2,783,500 2,667,700

11호봉 3,091,900 2,930,900 2,851,500 2,736,000

12호봉 3,176,900 3,002,000 2,928,400 2,802,700

13호봉 3,252,500 3,060,900 2,996,600 2,872,800

14호봉 3,315,900 3,123,800 3,035,600 2,925,900

15호봉 3,382,500 3,181,100 3,070,000 2,972,100

16호봉 3,444,600 3,239,500 3,129,800 3,018,100

17호봉 3,497,900 3,292,200 3,188,400 3,076,100

18호봉 3,553,300 3,347,800 3,246,900 3,132,500

19호봉 3,609,100 3,406,800 3,296,500 3,192,200

20호봉 3,674,000 3,458,600 3,344,300 3,242,500

21호봉 3,731,900 3,512,500 3,401,500 3,299,100

22호봉 3,794,500 3,577,300 3,466,200 3,364,200

23호봉 3,851,700 3,633,300 3,533,200 3,428,600

24호봉 3,910,400 3,677,400 3,595,400 3,492,000

25호봉 3,971,000 3,722,600 3,652,800 3,555,900

26호봉 4,036,200 3,766,400 3,703,100 3,615,100

27호봉 4,101,000 3,827,400 3,752,400 3,664,400

28호봉 4,163,900 3,881,500 3,786,500 3,701,100

29호봉 4,215,400 3,907,700 3,824,700 3,739,500

30호봉 4,277,300 3,944,400 3,848,100 3,773,500

31호봉 4,321,900 3,985,500 3,887,700 3,799,800

※ 관리직 : 노무, 운전기사, 조리사(원), 취사원, 고용직(청소, 취사 및 세탁 등 해당 업무가 가능한 자).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직, 고용직은 관리직을 준용하여 적용



별표 5.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 (기타직종)

해당직종 봉급적용 비고

조리사, 취사원
별표4를 적용하는 것보다 더 나은 기준을 운용하는 경우
기관별근무조건및근무형태에따라자율적용 전년도 대비 타 직종과의 형평

성고려하여임금인상
기능교사, 사서 등 기관별근무조건및근무형태에따라자율적용

보육교사
별도의 예산지원 사업에 투입된 보육교사(예, 방과후 학교 등)의 경우는 해당 사업예산 지원
단가에준하여지급하며, 그외의경우는국․공립어린이집보육교사급여기준에따라지급.

별표 6.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의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직위 선임사회복지사 과장 부장·사무국장

연한
사회복지사로
만3년(4년차)이상

선임사회복지사로
만5년(6년차)이상

과장으로

만7년(8년차)이상

1)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동일 유형의 시설 또는 동일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적용

2) 2013년 12월 31일 이전 기준(해당 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의해 승진한 경우 종전 자격 유지

3) 사회복지사로 만3년(4년차)의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 승진을 적용하여 선임사회복지사로 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4) 장애인 복지관 일반직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개별 지침 등 별도 기준을 적용

5) 생활시설 선임생활지도원은 만3년(4년차) 이상인 생활지도원 중에서 법인 및 시설의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정

별표 7.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외 직종)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직급 3급 2급 1급

연한 4급으로만3년(4년차)이상 3급으로만5년(6년차)이상 2급으로만7년(8년차)이상

1)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동일 유형의 시설 또는 동일 법

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적용 동일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적용

2) 2013년 12월 31일 이전 기준(해당 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의해 승진한 경우 종전 자격 유지

3) 4급으로 만3년(4년차)의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 승진을 적용하여 3급으로 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4) 본 <별표7>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관리직, 사무직, 의료직, 타 직종 등에 각각 적용하며 개별

지침상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



별표 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휴가비
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기본급의 120%

기본급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달의보수지급일(또는 설과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의 장이 정한 날)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 배우자 : 월 40,000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

가족(직계존속·비속 등) : 1명당

월 20,000원

- 자녀 : 첫째 월 50,000원, 둘째 월

80,000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20,000원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

(이외 세부기준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준용)

시간외

근무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한 종사자

-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가산

- (야간근로) 통상임금의 50%이상가산

- (8시간이내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가산

- (8시간초과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이상가산

* 연장·휴일 및 야간근로 시간당 월 통

상임금의 1/209 기준으로산정

시간외근무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 2009년부터 공무원의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호봉별 기본급표 작성

※ 위 권고 수당 중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됨. 이외 별도 지급 수당이 있는 경우 수당의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범위 별도 판단 필요



별표 9. 적용가능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소관
부처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보건
복지부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법｣

복합노인복지시설 ◦농어촌에지역에한해 ｢노인복지법｣제31조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배치한복합노인복지시설을설치･운영가능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장애인쉼터
- 피해장애인쉼터
- 피해장애아동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역보조기기센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질병관리청 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성평등
가족부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디지털성범죄상담센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시설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


